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안성시건축과 [2018-분양신고-1호(2018.09.14)]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안성시건축과-54165호(2018.09.07), 허가번호 : 2018-건축과-신축허가-427]

■ 분양사업자/시공사 : 일신건영(주)          ■ 분양대금 관리자 겸 신탁사 : ㈜무궁화신탁          ■ 분양대행사 : (주)서반홀딩스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성시 아양 택지개발지구 상업 1-2-1블럭(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612-101번지)

■ 대지면적 : 1,653㎡          ■ 연면적 : 13,948.86㎡          ■ 주차대수 : 총 78대(법정 52대)

■ 공급규모 : 13,948.86㎡ (상가 125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위 : ㎡, 원)

구분 호
면적 분양금액

전용 공용 분양 대지지분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합계

지하1층

B101 54.4700 43.8941 98.3641 11.6564 9,700,000 33,000,000 3,300,000 46,000,000

B102 35.2500 28.4057 63.6557 7.5434 10,200,000 33,000,000 3,300,000 46,500,000

B103 52.4300 42.2502 94.6802 11.2198 9,600,000 32,000,000 3,200,000 44,800,000

지상1층

101 28.1200 22.6594 50.7794 6.0176 91,600,000 307,000,000 30,700,000 429,300,000

102 37.0700 29.8715 66.9415 7.9328 115,200,000 390,000,000 39,000,000 544,200,000

103 43.2100 34.8192 78.0292 9.2468 118,200,000 400,000,000 40,000,000 558,200,000

104 42.9200 34.5854 77.5054 9.1847 117,800,000 397,000,000 39,700,000 554,500,000

105 44.5000 35.8586 80.3586 9.5228 121,700,000 412,000,000 41,200,000 574,900,000

106 24.8200 20.0002 44.8202 5.3114 77,300,000 261,000,000 26,100,000 364,400,000

107 27.4500 22.1196 49.5696 5.8742 89,100,000 300,000,000 30,000,000 419,100,000

108 32.1500 25.9069 58.0569 6.8800 104,700,000 351,000,000 35,100,000 490,800,000

109 31.3000 25.2220 56.5220 6.6981 101,600,000 342,000,000 34,200,000 477,800,000

110 31.6200 25.4797 57.0997 6.7665 102,100,000 346,000,000 34,600,000 482,700,000

111 30.4900 24.5692 55.0592 6.5247 99,100,000 333,000,000 33,300,000 465,400,000

112 43.4800 35.0367 78.5167 9.3045 125,700,000 423,000,000 42,300,000 591,000,000

113 33.4400 26.9463 60.3863 7.1560 100,800,000 340,000,000 34,000,000 474,800,000

114 31.8600 25.6731 57.5331 6.8179 95,900,000 324,000,000 32,400,000 452,300,000

115 31.0800 25.0447 56.1247 6.6510 93,300,000 316,000,000 31,600,000 440,900,000

116 36.5300 29.4362 65.9662 7.8173 110,100,000 371,000,000 37,100,000 518,200,000

117 36.3400 29.2832 65.6232 7.7766 114,400,000 384,000,000 38,400,000 536,800,000

118 31.5200 25.3992 56.9192 6.7451 102,500,000 347,000,000 34,700,000 484,200,000

119 33.3100 26.8415 60.1515 7.1282 104,200,000 353,000,000 35,300,000 492,500,000

120 32.6700 26.3258 58.9958 6.9912 102,300,000 346,000,000 34,600,000 482,900,000

121 31.2500 25.1816 56.4316 6.6874 97,800,000 331,000,000 33,100,000 461,900,000

122 29.9200 24.1098 54.0298 6.4028 93,500,000 317,000,000 31,700,000 442,200,000

123 35.6600 28.7352 64.3952 7.6311 117,700,000 395,000,000 39,500,000 552,200,000

124 28.1300 22.6675 50.7975 6.0197 91,700,000 307,000,000 30,700,000 429,400,000

125 28.1300 22.6675 50.7975 6.0197 91,700,000 307,000,000 30,700,000 429,400,000

지상2층

201 61.4100 49.4846 110.8946 13.1415 84,300,000 284,000,000 28,400,000 396,700,000

202 80.6200 64.9640 145.5840 17.2523 90,600,000 305,000,000 30,500,000 426,100,000

203 81.9100 66.0036 147.9136 17.5284 91,900,000 310,000,000 31,000,000 432,900,000

204 76.9000 61.9664 138.8664 16.4563 91,300,000 307,000,000 30,700,000 429,000,000

205 80.4500 64.8271 145.2771 17.2159 90,700,000 304,000,000 30,400,000 425,100,000

206 72.4200 58.3565 130.7765 15.4976 76,600,000 259,000,000 25,900,000 361,500,000

207 59.7400 48.1388 107.8788 12.7841 75,500,000 253,000,000 25,300,000 353,800,000

208 57.7600 46.5433 104.3033 12.3604 72,200,000 245,000,000 24,500,000 341,700,000

209 67.2400 54.1824 121.4224 14.3891 84,100,000 285,000,000 28,500,000 397,600,000

210 79.7100 64.2308 143.9408 17.0576 99,700,000 338,000,000 33,800,000 471,500,000

211 65.9400 53.1348 119.0748 14.1109 83,100,000 279,000,000 27,900,000 390,000,000

212 57.4800 46.3177 103.7977 12.3005 79,800,000 268,000,000 26,800,000 374,600,000

지상3층

301 59.3000 47.7844 107.0844 12.6900 55,500,000 187,000,000 18,700,000 261,200,000

302 71.0600 57.2607 128.3207 15.2065 70,900,000 239,000,000 23,900,000 333,800,000

303 72.2100 58.1873 130.3973 15.4526 71,900,000 243,000,000 24,300,000 339,200,000

304 60.0600 48.3969 108.4569 12.8526 59,900,000 202,000,000 20,200,000 282,100,000

305 70.9300 57.1560 128.0860 15.1787 70,300,000 239,000,000 23,900,000 333,200,000

306 61.9400 49.9118 111.8518 13.2549 54,400,000 182,000,000 18,200,000 254,600,000

307 59.7300 48.1310 107.8610 12.7820 45,100,000 152,000,000 15,200,000 212,300,000

308 57.7600 46.5434 104.3034 12.3604 43,300,000 147,000,000 14,700,000 205,000,000

309 65.7500 52.9818 118.7318 14.0702 49,600,000 167,000,000 16,700,000 233,300,000

310 63.7700 51.3863 115.1563 13.6465 51,800,000 176,000,000 17,600,000 245,400,000

311 62.2500 50.1615 112.4115 13.3212 47,200,000 158,000,000 15,800,000 221,000,000

312 55.9700 45.1011 101.0711 11.9773 42,400,000 142,000,000 14,200,000 198,600,000

313 57.4800 46.3178 103.7978 12.3005 54,100,000 183,000,000 18,300,000 255,400,000

지상4층

401 63.3000 51.0075 114.3075 13.5459 55,600,000 186,000,000 18,600,000 260,200,000

402 81.4900 65.6651 147.1551 17.4385 56,300,000 188,000,000 18,800,000 263,100,000

403 82.7900 66.7127 149.5027 17.7167 57,200,000 191,000,000 19,100,000 267,300,000

404 87.8100 70.7579 158.5679 18.7910 71,200,000 240,000,000 24,000,000 335,200,000

405 64.9100 52.3048 117.2148 13.8905 44,600,000 150,000,000 15,000,000 209,600,000

406 73.5700 59.2832 132.8532 15.7437 45,500,000 155,000,000 15,500,000 216,000,000

407 60.4900 48.7432 109.2332 12.9446 45,600,000 154,000,000 15,400,000 215,000,000

408 57.7600 46.5434 104.3034 12.3604 43,300,000 147,000,000 14,700,000 205,000,000

409 65.7500 52.9817 118.7317 14.0702 49,600,000 167,000,000 16,700,000 233,300,000

410 63.7700 51.3862 115.1562 13.6465 52,500,000 175,000,000 17,500,000 245,000,000

411 62.2500 50.1614 112.4114 13.3212 47,200,000 158,000,000 15,800,000 221,000,000

412 55.9700 45.1010 101.0710 11.9774 42,400,000 142,000,000 14,200,000 198,600,000

413 58.1800 46.8819 105.0619 12.4503 51,000,000 173,000,000 17,300,000 241,300,000

구분 호
면적 분양금액

전용 공용 분양 대지지분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합계

지상5층

501 63.3000 51.0075 114.3075 13.5459 55,600,000 186,000,000 18,600,000 260,200,000

502 81.4900 65.6651 147.1551 17.4385 56,300,000 188,000,000 18,800,000 263,100,000

503 82.7900 66.7127 149.5027 17.7167 57,200,000 191,000,000 19,100,000 267,300,000

504 87.8100 70.7579 158.5679 18.7910 71,200,000 240,000,000 24,000,000 335,200,000

505 64.9100 52.3048 117.2148 13.8905 44,600,000 150,000,000 15,000,000 209,600,000

506 73.5700 59.2832 132.8532 15.7437 45,500,000 155,000,000 15,500,000 216,000,000

507 60.4900 48.7432 109.2332 12.9446 45,600,000 154,000,000 15,400,000 215,000,000

508 57.7600 46.5434 104.3034 12.3604 43,300,000 147,000,000 14,700,000 205,000,000

509 65.7500 52.9817 118.7317 14.0702 49,600,000 167,000,000 16,700,000 233,300,000

510 63.7700 51.3862 115.1562 13.6465 52,500,000 175,000,000 17,500,000 245,000,000

511 62.2500 50.1614 112.4114 13.3212 47,200,000 158,000,000 15,800,000 221,000,000

512 55.9700 45.1010 101.0710 11.9774 42,400,000 142,000,000 14,200,000 198,600,000

513 58.1800 46.8819 105.0619 12.4503 51,000,000 173,000,000 17,300,000 241,300,000

지상6층

601 63.3000 51.0075 114.3075 13.5459 55,600,000 186,000,000 18,600,000 260,200,000

602 81.4900 65.6651 147.1551 17.4385 56,300,000 188,000,000 18,800,000 263,100,000

603 82.7900 66.7127 149.5027 17.7167 57,200,000 191,000,000 19,100,000 267,300,000

604 87.8100 70.7579 158.5679 18.7910 71,200,000 240,000,000 24,000,000 335,200,000

605 64.9100 52.3048 117.2148 13.8905 44,600,000 150,000,000 15,000,000 209,600,000

606 73.5700 59.2832 132.8532 15.7437 45,500,000 155,000,000 15,500,000 216,000,000

607 60.4900 48.7432 109.2332 12.9446 45,600,000 154,000,000 15,400,000 215,000,000

608 57.7600 46.5434 104.3034 12.3604 43,300,000 147,000,000 14,700,000 205,000,000

609 65.7500 52.9817 118.7317 14.0702 49,600,000 167,000,000 16,700,000 233,300,000

610 63.7700 51.3862 115.1562 13.6465 52,500,000 175,000,000 17,500,000 245,000,000

611 62.2500 50.1614 112.4114 13.3212 47,200,000 158,000,000 15,800,000 221,000,000

612 55.9700 45.1010 101.0710 11.9774 42,400,000 142,000,000 14,200,000 198,600,000

613 58.1800 46.8819 105.0619 12.4503 51,000,000 173,000,000 17,300,000 241,300,000

지상7층

701 63.3000 51.0075 114.3075 13.5459 55,600,000 186,000,000 18,600,000 260,200,000

702 81.4900 65.6651 147.1551 17.4385 56,300,000 188,000,000 18,800,000 263,100,000

703 82.7900 66.7127 149.5027 17.7167 57,200,000 191,000,000 19,100,000 267,300,000

704 87.8100 70.7579 158.5679 18.7910 71,200,000 240,000,000 24,000,000 335,200,000

705 64.9100 52.3048 117.2148 13.8905 44,600,000 150,000,000 15,000,000 209,600,000

706 73.5700 59.2832 132.8532 15.7437 45,500,000 155,000,000 15,500,000 216,000,000

707 60.4900 48.7432 109.2332 12.9446 45,600,000 154,000,000 15,400,000 215,000,000

708 57.7600 46.5434 104.3034 12.3604 43,300,000 147,000,000 14,700,000 205,000,000

709 65.7500 52.9817 118.7317 14.0702 49,600,000 167,000,000 16,700,000 233,300,000

710 63.7700 51.3862 115.1562 13.6465 52,500,000 175,000,000 17,500,000 245,000,000

711 62.2500 50.1614 112.4114 13.3212 47,200,000 158,000,000 15,800,000 221,000,000

712 55.9700 45.1010 101.0710 11.9774 42,400,000 142,000,000 14,200,000 198,600,000

713 58.1800 46.8819 105.0619 12.4503 51,000,000 173,000,000 17,300,000 241,300,000

지상8층

801 63.3000 51.0075 114.3075 13.5459 55,600,000 186,000,000 18,600,000 260,200,000

802 81.4900 65.6651 147.1551 17.4385 56,300,000 188,000,000 18,800,000 263,100,000

803 82.7900 66.7127 149.5027 17.7167 57,200,000 191,000,000 19,100,000 267,300,000

804 87.8100 70.7579 158.5679 18.7910 71,200,000 240,000,000 24,000,000 335,200,000

805 64.9100 52.3048 117.2148 13.8905 44,600,000 150,000,000 15,000,000 209,600,000

806 73.5700 59.2832 132.8532 15.7437 45,500,000 155,000,000 15,500,000 216,000,000

807 60.4900 48.7432 109.2332 12.9446 45,600,000 154,000,000 15,400,000 215,000,000

808 57.7600 46.5434 104.3034 12.3604 43,300,000 147,000,000 14,700,000 205,000,000

809 65.7500 52.9817 118.7317 14.0702 49,600,000 167,000,000 16,700,000 233,300,000

810 63.7700 51.3862 115.1562 13.6465 52,500,000 175,000,000 17,500,000 245,000,000

811 62.2500 50.1614 112.4114 13.3212 47,200,000 158,000,000 15,800,000 221,000,000

812 55.9700 45.1010 101.0710 11.9774 42,400,000 142,000,000 14,200,000 198,600,000

813 58.1800 46.8819 105.0619 12.4503 51,000,000 173,000,000 17,300,000 241,300,000

지상9층

901 85.8200 69.1531 154.9731 18.3651 85,300,000 289,000,000 28,900,000 403,200,000

902 98.0600 79.0160 177.0760 20.9844 91,900,000 309,000,000 30,900,000 431,800,000

903 105.7600 85.2207 190.9807 22.6322 105,200,000 356,000,000 35,600,000 496,800,000

904 118.2500 95.2850 213.5350 25.3050 81,400,000 276,000,000 27,600,000 385,000,000

905 97.4100 78.4923 175.9023 20.8453 67,000,000 227,000,000 22,700,000 316,700,000

906 94.3700 77.0427 171.4127 20.1948 64,600,000 220,000,000 22,000,000 306,600,000

907 95.6700 77.0902 172.7602 20.4730 72,400,000 243,000,000 24,300,000 339,700,000

■ 건축물 층별 용도

구     분 용         도

지하1층 주차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지하2층 주차장

지하3층 주차장, 기계실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4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지상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지상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일반음식점)

지상7층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일반음식점)

지상8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9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층별 용도는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 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변경 및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상기 분양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호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인지세포함),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호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약신청 시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은 은행영업일기준으로 함)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전용면적이 산정되었습니다.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EV홀, 계단실 등)은 상가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청약신청 자격
1) 일반 분양
•�분양공고일(2018.09.1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법인
•인당 1실씩 청약가능(단, 동일인이 1개실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호수는 분양 홍보관에서 공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분양 일정 및 청약 신청금
1) 분양 일정

구분 청약일 추첨 및 당첨자발표 계약일 청약장소 당첨자 선정

근린생활시설
2018.09.19(수)

09:00
2018.09.19(수)

10:00
2018.09.19(수)
11:00~12:00

분양홍보관
현장청약

분양홍보관에서 청약자 입회하에
호실별로 공개 추첨

2) 분양대금 납부 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시기
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0%

계약시 2018년12월10일 2019년03월11일 2019년06월10일 2019년10월10일 입주지정일

3) 청약 신청금 납부 방법

구분 청약 신청금 비  고

근린생활시설 \ 10,000,000원 무통장 입금

■ 근린생활시설 청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배우자포함)

•청약신청서(분양 홍보관 비치)     •본인 도장(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 신청자의 도장
•�본인 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시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 시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신청금

법인
•청약신청서(분양 홍보관 비치)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청약신청금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근린생활시설 공급 신청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금 환불 방법

환불 기간 환불방법 구    비    서    류

2018년 09월 20일
16시 이후

무통장 입금

•청약 신청서, 입금증,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한 인장,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3자 대리 환불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증명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환불 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유의사항
•신청자의 착오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 시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미당첨 청약신청금과 당첨 후 미계약 청약신청금은 환불기간에 반환됩니다.
•당첨자 확인은 분양 홍보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미계약 물량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을 통해 개별호실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1) 계약일 및 장소
•계 약 일 : 2018년 09월 19일(수) 11:00~12:00
•계약장소 : 분양홍보관

2) 계약 시 구비 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 시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법인인감(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1통), 법인인감증명서(근린생활시설 계약용) 1통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직원 및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용)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분양 홍보관에 양식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고,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야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국민은행 209737-04-006748 ㈜무궁화신탁

※ 상기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해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계약 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5)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무궁화신탁은 분양사업자(시행사)인 일신건영(주)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자 ㈜무궁화신탁은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사업비 등의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반환의무, 입주지연 등에 따른 제반의무(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는 분양사업자인 일신건영(주),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는 분양계약서 및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자인 일신건영(주)이 부담합니다.

■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대출기관 : 미정(금융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출금액 : 납부금액 중 중도금 납입분에 한하며, 총 분양대금의 40%(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공급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양계약 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출신청 가능 여부 및 금액 등 대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및 
대출 실행, 유지는 계약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며, 대출신청 시 계약자의 신용불량 또는 타행 대출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포함)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납입예정금액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신용도 등의 사유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1~4회)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최초 입점지정기간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 융자 신청 시 소요되는 기타 제반비용(인지대, 수수료 등)은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금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고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된 경우 제3자가 계약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증인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즉시 사전상환의무를 지며, 또한 계약자가 대출기관에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입점예정일 : 2020년 01월 예정(사용승인 이후)
•입점 예정일은 2020년 01월 예정입니다.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실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점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시 공급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상가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양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시행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는 손해에 대하여 시행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동 상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과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이 없습니다.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상가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 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상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시는 안성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승인 후 설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납부원이 발생한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 군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카달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공공기관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역교통 및 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홍보관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이나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지상 1층 각 실별로 대지 레벨차이로 인하여 인접한 호실과 바닥높이와 층고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의 사용용도는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상의 건축물의 허용용도란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1층 일부 호실의 경우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오니 해당 호실 계약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상가 각 호실에는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각 호실 입점자가 별도로 개별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호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대지면적 1,653.00㎡, 건축면적 1,155.56㎡, 연면적 13,948.86㎡, 건폐율 69.91%(법정70%), 용적율 596.57%(법정600%)입니다.

•�본 건축물은 내진성능 확보 여부에 따른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기하면 MMI 진도등급 VII(=g=0.222) 입니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분양 홍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여건 유의사항
•모든 건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물 외벽 면에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볼과 로고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은 LH,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분양사업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광역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 사업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분양사업장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등록업자 : 일신건영(주)      •등록번호 : 경기-08-6033

■ 사업관계자 명칭

구    분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신탁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02) 2097-1170

시행사/시공사 일신건영(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6길 11, 4층(성내동, 삼원타워) 02) 480-3189

감리자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40, 이엠프라자 7층 02) 3443-7700

■ 분양홍보관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288 시티프라디움상가 125호(TEL : 1833-9499)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사항은 분양 홍보관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아양 택지개발지구 아너스퀘어 분양모집공고

1833-9499 시행/시공신탁사


